
■ 전기사업법 시행령 [별표 1] <개정 2021. 10. 19.>

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(제4조의3제1항 관련)

구분
등록기준

인력 시설 자본금

전기자동차

충전사업

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전기ㆍ정보

통신ㆍ전자ㆍ기계ㆍ건축ㆍ토목 또는 환

경 분야의 기사 1명 이상을 둘 것. 다

만, 법 제7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

규정에 따라 선임 또는 선임된 것으로

보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 이상을 둔 경

우에는 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.

「전기용품 및

생활용품 안전

관리법」 제9조

에 따른 안전인

증표시등을 받

은 콘센트(전기

차 충전에 사용

된 전력량의 계

량 및 요금부과

기능이 있는 것

을 말한다) 또

는 같은 법 제

18조에 따른 안

전확인표시등을

받은 전기차 충

전기를 갖출 것

해당없음

소규모

전력중개

사업

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전기ㆍ정보

통신ㆍ전자ㆍ기계ㆍ건축ㆍ토목ㆍ에너지

ㆍ기상 또는 환경 분야의 기사 2명 이

상을 둘 것. 이 경우 전기 분야의 기사

는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
해당없음 해당없음

재생에너지전

기공급사업

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전기ㆍ정보

통신ㆍ전자ㆍ기계ㆍ건축ㆍ토목ㆍ에너지

ㆍ기상 또는 환경 분야의 기사 2명 이

상을 둘 것.

해당없음 해당없음

비고

1. 위 표에서 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기술인력을 말하며, 「국가기술자격법」이나

그 밖의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

외한다.

2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산업기사는 기사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.

3.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「건설기술 진흥법」, 「전기공사업법」, 「전력기술관리

법」 및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에 따라 인정되는 해당 분야의 기술자ㆍ기술인 중

에서 중급 기술자ㆍ기술인 이상인 사람을 기사로 인정할 수 있다.


